
[별지 제17-2호 서식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분할공제금 지급 신청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일 : 20  년   월   일

본인은 아래 분할공제금 주요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아래와 같이 분할공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.

계약자 성명
서명 또는 날인

주민등록번호

○ 신청내용

지급방법 □ 전체 분할지급    □ 일부 분할지급 (* 아래 분할지급/일시금지급청구액 기재) 

분할지급 청구액 원 일시금지급 청구액 원
지급기간

(*변경불가) □ 5년         □ 10년        □ 15년         □ 20년 

지급주기
(*변경불가)

□ 매월(연 12회)                  □ 매분기(연 4회)  
□ 매반기(연 2회)                 □ 매년(연 1회)

지급일 □ 매월 (    )일                  □ 매분기 (    )째달 (    )일 
□ 매반기 (    )째달 (    )일     □ 매년 (    )월 (    )일 

○ 분할공제금 수령계좌       ※ 계약자 본인의 개인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.

 거래은행               은행  예금주  * 계좌압류여부 (자필기재)

 계좌번호 압류중 / 정상
 압류방지계좌 여부    □ 예         □ 아니오  * 수령계좌의 압류여부 필히 확인
※ 은행 계좌의 압류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분할공제금 주요내용
※ 분할공제금은 공제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,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

동안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
□ 신청요건
ㅇ 만 60세 이상이면서 분할지급을 신청하는 공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
   (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, 일반해약시에는 선택 불가)
□ 지급방법
ㅇ 지급기간 : 5년, 10년, 15년, 20년 중 택일  (※ 조건 변경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십시오)
ㅇ 지급주기 : 매월, 매분기, 매반기, 매년 중 택일  (※ 조건 변경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십시오)
ㅇ 지급일 : 계약자가 지정한 기일 (변경가능)
ㅇ 지급계좌 :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 (변경가능)
※ 계약자의 귀책으로 지급기일에 정상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분할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
□ 적용이율 :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동안 기준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지급
□ 세제 : 일시금 지급시 적용되는 세제 적용 (이자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)
□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  (※ [별지 제32호 서식] 분할공제금 일괄지급청구서 제출 필요)
ㅇ 계약자의 사망시 상속인에게 잔여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
ㅇ 계약자의 청구시 계약자에게 잔여 분할공제금 일괄지급

(2018. 9. 13. 개정시행)


